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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연구

서문

산업재산권 제도의 최초의국제규범으로 1 8 8 3년에채택된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특허절차를 간편하게 하기위해 1 9 7 0

년에 채택된 특허협력조약, 그리고 1 9 8 0년대 후반의 P L T에

서 현재 논의 중인 S P L T에 이르기까지 특허제도를 전세계적

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특허법 통일화작업이진행 중에 있으

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국가의특허법을 공부한다는 자

체가무의미해질런지도모른다. 그러나 선행기술조사나, 특

허 정보 분석은모두 앞으로의 특허가 아닌 이미공개된과거

의 특허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국의 특허법은 여전히 흥미로운 부분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법체계와 제도

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관해서, 더 정확히는 미국특허법 입문

을 위한미국법체계의 이해를중심으로서술하고자한다.

Ⅰ. 미국헌법

최초로 미국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의 정치적 제

도와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다. 미국은 1 7 7 6년 7월 4일 독립

을 선언함으로서 영국의지배에서 벗어났으나 독립과동시에

헌법을 갖지는 못하였다. 독립선언(Declaration of

I n d e p e n d e n c e )은 1 7 7 6년 필라델피아에서 제퍼슨( T h o m a s

J e f f e r s o n )을 주축으로 5인의 위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12

개주가7월2일채택하고5 6명의대표자들이서명하였다.

독립선언은미국민주주의의발전사에서중요한의미를갖

고 있으며모든사람은평등하게 태어났고, 양도할수 없는행

복추구권, 자유권, 생명권을갖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목적

에 부합하지 못 할 때는 교체되거나 파기될 수도있음을명백

하게하고있다.

독립선언에 이어 1 9 7 7년 1 1월‘대륙회의’( C o n t i n e n t i a l

C o n g r e s s )가 소집되어 미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연

맹규약’(Article of Confederation)1 )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

맹규약 만으로는 주(州)간의 연합도 느슨하였고 연맹의회의

힘도없었기에신생국미국을이끌어가기는역부족이었다.

이와 같이 미국연맹이 심각한 지도력 결핍으로 국가 붕괴

에 이르자 각 주의 대표들은 연맹규약을 개정하기위해 1 7 8 6

년 9월 메릴랜드의 애나폴리스( A n n a p o l i s )의 회의를 거쳐

1 7 8 7년 5월에 필라델피아에 다시 모였으며, 1787년 9월 1 7

일에 드디어 7개조(article) 21개항( s e c t i o n )으로 이루어진 미

국 헌법이 참석한 1 2개 주 대표들에 의해 승인되었고, 논란

끝에 델라웨어 주를 시작으로 1 3개 주 모두 헌법인준을 의결

하였다. 가장 늦게 인준한로드 아일랜드 주는 워싱턴 대통령

이 취임한 지 1년후에미합중국에가입한셈이되었다.

미국법체계의이해

조사분석2팀
백 상 흠

1) 연맹규약은1 3개주에서인준되는데4년의세월이흘렀고, 1981년3월이되어서야효력을발휘하게된다. 초기1 3개주: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조지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매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버지니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내 용조 항

“우리미합중국인민은. . .”이라고시작되어더욱완전한연방을형성
하고정의를 확립하기위해미합중국헌법을제정함을선언

의회는상원·하원으로구성하며, 의회선출방식과의회의권한에
관해규정

행정권은대통령에속하며, 4년임기와선출방식, 권한과의무에
대해규정

연방대법원과그하급법원의설치 및 사법권의범위등에관해 규정

주간의상호신뢰와존중, 주시민의타(他) 주에서의권리, 주의합중국
가입등 상호관계상호관례규정

헌법수정방법과저라에관해규정

헌법과미합중국법률이최고법임을선언, 연맹규약하의조약, 채무,
계약은신헌법에의한합중국이계승함을규정

헌법인준을위해9개주의한성이필요함을규정

전문

제1조
(입법부)

제2조
(대통령)

제3조
(사법부)

제 4조
(국가통합)

제5조
(헌법수정)

제 6조
(국가의지고성)

제 7조
(헌법인준)

미국헌법의요약 자료: 미국정부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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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헌법내용 중 기본권 보장에관한 조항이 하

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토마스 제퍼슨이 모든 영향

력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서신을 보내 프랑스에서 이루

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함을설득, 수정헌법을제정하기에이른다. 

제임스 메디슨이 기초한 수정헌법은 당초 1 6개조였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1 2개조로결정되었고, 주의인준과정에

서 2개조가 제외되어 1 2개조로 최종확정 되었다. 1791년 1 2

월 1 5일 수정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헌법은 비로소 완벽

한 형태를갖추게되었다. 오늘날‘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 0개조는 훗날 미국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정점에두는 기본규범이 되었다. 그 유명한 언론

출판의자유, 종교의자유등이마련된것이다.

Ⅱ. 연방제( fe d e ral system)

1. 연방주의

미국은헌법에명시된 것처럼연방정부(federalism) 체제이

다. 이 체제하에서는 국가권력이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주

정부간에 배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역사적으로 볼 때 1 3개

주의 합의에 의해 연방정부가 창설된 것인 만큼 양(兩) 정부

는 대등한 관계에있으며, 각정부는그 구성원에대하여 각각

권력을행사한다.

오늘날에는 많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헌법제정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가 연방정부에 양보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었다. 연맹규약하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

창시자들은 하나의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영국과 같은 강

력한 중앙정부는 반대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정부권력을 중

앙정부와 각 주가 나누어 갖는‘연방제도’(federal system)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의연방제도는 중앙정부의 권력의출처를

주에두는것이아니라국민에두는것이종전과 다른점이다.

이후 수정헌법 제1 0조는 다시 한번 국민과 주의 위상을강조

하여 중앙정부에서 부여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게 귀

속된다고 하여연방제도를재확인하였다.

2. 연방정부와주정부와의관계

연방정부는헌법에의하여연방정부의권한으로명시된사

항과주정부의권한행사가금지된사항, 예를 들어조약체결,

화폐주조권 등에 대해 해석에의한 권한을 갖는다. 반면 연방

정부는헌법에 의해 권한이부여된사항에 관해서 권한을 갖

는데 반하여, 수정헌법 제1 0조에 의하여 주정부는 헌법에 의

해 금지되지않는모든권한을행사할 수 있는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상거래조항 등의 포괄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

정부가행사할수 있는권한은매우제한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일반적인정부의권한사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행사할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 사항에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법률을 제정한 경우 최고법 조

항(Supremacy Clause)2 )에 의하여 연방법이 우선효를 갖는다.

이는 실제로 주 정부의 법률이나 행위가 연방법이나 연방규

제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주의 법률이 연방법의 목적을 방

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주법이 연방법의 규정이나 목

적에 반하는경우 외에 헌법에 의해 연방법의 전속적관할 사

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3. 주상호간의권력

헌법은 제4조에서 주 상호간의 관계에서 첫째, 각주는 다

른 주의일반법령, 기록 및 재판절차에‘충분한신뢰와신용’

을 부여해야 하고, 둘째, 자기주(州)의 시민이갖는 기본적권

리를다른주의시민에게도 인정해주어야하며, 셋째, 다른

2) 연방정부의우월성규정은헌법제6조에포함되어있다. 즉, “헌법과조약을포함한미합중국법률은이나라의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이된다”라고규

정하여, 모든중앙정부및주정부관리들은국가헌법을주헌법과법률에우선하여준수할것을맹세하도록하고있다.

연방대법원은McCulloch v. Maryland(1891) 판례를통해메릴랜드주정부가미국연방국립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의볼티모어지점에세금을부과할수있

는권한이있는가를심리하였다. 심리당시존마샬(John Marshall) 대법원장은주정부가연방정부기관에대해세금을부과할권한이없다고결정하였다. 이판결

이후부터우월론이견지되었고연방정부의권한은상대적으로확대강화되었다.

내 용조 항

종교·언론·출판·집회의자유

무기휴대의권리

개인의주거지내의군대숙영금지

불합리한체포, 수색의금지

피의자의권리보장, 이중처벌금지, 불리한진술강요금지

신속하고도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민사재판에있어배심원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

과다한보석금이나벌금의금지, 잔혹하고비상식적형벌부과금지

헌법에열거되이아니한권리도동등하게향유

헌법에의하여금지되지아니한권한은주나국민이보유

수정1조

수정2조

수정3조

수정4조

수정5조

수정6조

수정7조

수정8조

수정9조

수정1 0조

권리장전(Bill of Rights) 자료: 미국정부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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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범죄인을 인도해야한다고규정했다.

완전신뢰조항(Full Faith and Credit Clause)에의하여 모든

주는타 주의공적행위, 기록, 사법절차상의행위를충분히신

뢰하여야 하고, 이 조항에 의하여 각 주는 타 주의 법원에 의

해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이를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실례로

선량한시민이획득한이혼판결3 )에 대하여다른 주가 충분한

신뢰와신용을부여해야한다.

Ⅲ. 법원

정부조직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하는 경우, 입법

부는 법률을 제정하며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행정부는

법률을집행한다. 즉 이들각각의기관은 입법행위, 사법행위,

행정행위를 통하여 서로 다른 법률을 창조한다. 입법부는 성

문의 법률을제정하고 행정부는 행정규칙을 만들고사법부는

법원의판결에의한커먼로를형성한다. 

1. 연방성문법

연방성문법은회기법률과 성문법전의두 가지방법으로편

집된다. 회기법률은 그 제정순서에 따라 연대순으로 성문법

을 수집하는 반면 성문법전은 그 주제에 따라 법률을재정비

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법의 경우에 회기법률은‘Statutes at

L a r g e’(Stat) 시리즈에서 찾을 수 있고 성문법전은 정부간행

의‘United States Code’( U . S . C )와 상업적으로 편집된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U . S . C . A )와‘United States

Code Service’( U . S . C . S )에서 찾을 수 있다. 회기법률과 성문

버전은 주법에도 존재하지만 이를 정리하고 출판하는 것은

각주의관행에 따라 상이하다. 일례로서특허는35 USC의 번

호를갖으며, 성문법전의표기형식은그림( 1 - a )과 같다.

2. 연방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성문법률과 마찬가지로 행정등록에 의하여연

대기 순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주제에따른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분류된다. 연방행정규칙은 그 제정기관과는

무관하게‘Federal Register’( F e d . R e g . )에 연대기 순으로정비

되거나‘Code of Federal Regulation’( C . F . R . )에 그 규칙의 내

용에따라 재정비된다. 특허의경우에는 37 CFR의 번호를갖

는다. CFR의 표제번호에 따른 주제는 U S C의 표제번호상의

주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CFR의 표기형식은 그림

( 2 - a )과 같다.

3. 판례집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판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미국법에서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법

원의 판결은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연대기 순으로 수집되어

‘Case Report'(판례집)으로 불리는 서적으로 출판되며, 연방

법원의 각 심급의경우에는 적어도하나의Case Report를 갖

고 있다.

Ⅳ. 사법제도

사법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법원체제 내에 다수의 단계로

세분되며 각각의단계에 해당하는 법원은그 특정해당기능을

수행한다. 연방법원은주법원과더불어세 단계로 나뉘며 1심

법원(Trial Level), 2심법원(Intermediate Level)과최종심법원

(Final Appellate Level)으로분류된다.

특허제도연구

연방성문법 회기법률(Session Law : 연대순) : ‘Statutes at Large’( S t a t )
성문법전(Statutory Code : 주제에 따른 정비)

정부간행 : ‘United States Code’( U S C )
상업적편집 : ‘United States Code Anotated’( U S C A )

‘United States Code Service’( U S C S )

[ Fig. 1-a ] [ Fig. 2-a ] 자료: USPTO.

최종심법원(Final Appellate level)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2심법원(Intermediate Level) 연방항소법원(13) (United Stated Court of Appeal)

1심법원(Trial Level) 연방지방법원(94)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3) 대법원은Williams v.North Carolina (1945) 판례를통해그동기가선량하지못한경우에반드시충분한신뢰와신용을줄필요가없다고결정했다. 구체적으로노

스캐롤라이나주민인A의처B가노스캐롤라이나의까다로운이혼법령을피하기위해이혼이용이한네바다주의라스베가스로가서A를상대로일방적인이

혼판결을얻은후다시노스캐롤라이나주로돌아왔다. 연방대법원은노스캐롤라이나주의법원이네바다주가B의이혼소송에대한관할권을가지고있지않으

므로이이혼판결이정당하지않으며이에대한충분한신뢰와신용을거부할수있다고결정하였다.

공식판례집: United States Reports(U.S.)
비공식판례집: Supreme Court Reporter(대법원판례집. S. C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 Lawyers
Edition (대법원판례집, 변호사편. L.Ed. 및L . E d . 2 d )

Federal Report·1집: 1880년~ 1924년, ‘F’로표시
·2집: 1924년~ 현재, ‘F . 2 d’로표시

·1 8 8 0년~ 1932년: Federal Reporter 제1집과제2집에항소법원
의판결과함께수록

·1 9 3 2년이후: ‘Federal Supplement(F.Supp.)’

연방대법원판결

연방항소법원판결

연방지방법원판결



미국의 연방법원은 9 4개소의 연방지방법원( U . S . D i s t r i c t

Court), 13개소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및 대법원

(Supreme Court)으로구성되며, 대법원에의상고는상고허가4 )

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2심의 기회만이 보장되고있는셈

이다.

1 3개의연방항소법원은전국을1 1개소의 순회지구( C i r c u i t )

로나누어제1 - 1 1지구항소법원을두고있으며, 그외에워싱

턴 D . C를 관할하는 항소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C A F C )가

있다. 일예로,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가 그 결정

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이는 그 지방법원이 소재하는 지

역을 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서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사건의 경우

제3항소법원에항소를제기할 수 있다. CAFC는특허(상표제

외), 관세또는 정부상대의 손해배상과 관련된사건을전속관

할한다. 연방지방법원은 9 4개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의 3개의 특수법원(조세법원 관세배상법원)이 있다. 미

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특허권 침해 배상청구는 연방배상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에제소하며, 특허권 실시

Patent 21 27

특허동향보고서특허제도연구

권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순수한 계약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보아 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각주의 주법원의 구조는 각주

에 따라매우다양하지만 거의모든주가연방법원처럼 3심의

심급제를채택하고있다.

결문

지금까지 특허 삼극 중 영국의 영향을받아 판례법이 근간

을 이루고, 특허에서도아직까지는선발명주의를표방하고있

기에, 한국과는 상이한 법체계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법

체계에 관해여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보았다. 어쩌면, 공학과

이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특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

어서, 법이라는 분야 자체가익숙지 않기에 특허법 이외의 확

장된거시적인 체계에 대한논의가 다소생소하게 생각될지는

모른다. 그러나특허법자체가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

고, 국제적인 특허분쟁과 관련된 소송제도의 이해를 위해 큰

틀을 아는 것은필수불가결한것이라 생각하며, 미국특허법에

대한이해를돕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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